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예산안은

202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202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837.9 718.3 △119.6 △14.3

일 반 회 계
기술심사담당관 48.2 50.6 2.4 4.9

품질시험소 789.7 667.7 △122.0 △15.4

나. 세 출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202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계 1,924 2,156 232 12.1

일 반 회 계
기술심사담당관 758 870 112 14.8

품질시험소 1,166 1,286 120 10.3



2.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202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837.9 718.3 △119.6 △14.3

기
술
심
사
담
당
관

계 48.2 50.6 2.4 5.0

그외수입 9.6 7.2 △2.4 △25.0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9.6 7.2 △2.4 △25.0

지난년도수입 0 3.4 3.4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0 3.4 3.4 -

기타과태료 38.6 40.0 1.4 3.6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38.6 40.0 1.4 3.6

품

질

시

험

소

계 789.7 667.7 △122.0 △15.4

주차요금수입 0 7.8 7.8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0 7.8 7.8 -

기타사용료 6.5 0.6 △5.8 △90.8

청사 사용료 수입 6.5 0.6 △5.8 △90.8

증지수입 781.6 658.0 △123.6 △15.8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654.5 557.8 △96.7 △14.8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58.5 32.4 △26.1 △44.6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68.6 67.8 △0.8 △1.2

그외수입 1.6 1.3 △0.3 △18.8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6 1.3 △0.3 △18.8



나. 세 출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2년도
예 산

202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1,924 2,157 233 12.1

기
술
심
사
담
당
관

계 758 870 112 14.8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소 계 632 744 112 17.7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33 396 △37 △8.5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33 396 △37 △8.5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198 198 0 0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9 46 △3 △6.1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 15 0 0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90 90 0 0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4 47 3 6.8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0 150 150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0 150 150 -

기본경비
소 계 126 126 0 0

기본경비 126 126 0 0

품
질
시
험
소

계 1,166 1,286 120 10.3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소 계 785 899 114 14.5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785 899 114 14.5

건설자재 품질시험 332 289 △43 △12.9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90 101 △189 △65.2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163 509 346 212.3

기본경비
소 계 381 388 7 1.8

기본경비 381 388 7 1.8



Ⅲ. 분야별 세부내용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세입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임.

【 기술심사담당관 】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4.9%인 2백4십만원 증가한 5천6십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그외수입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7백2십만원

○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 수입 3백4십만원

○ 기타과태료

- 건설기술용역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3천9백9십만원

【 품질시험소 】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대비 15.4%인 1억2천2백만원이감소한 6억6천7백7십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주차요금수입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7백8십만원

○ 기타사용료

- 청사 사용료 수입 6십만원

○ 증지수입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5억5천7백8십만원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3천2백4십만원

- 각종계량기 검정 관련 수수료 6천7백8십만원

○ 그 외수입

-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백3십만원



나.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 기술심사담당관 】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14.8%인 1억1천2백만원 증가한 8억7천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2년도 대비 8.5%인 3천7백만원

감소한 3억9천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억9천6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관련 예산은 2022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9천8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천6백만원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천5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천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천7백만원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관련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1억5천만원 편성함.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1억5천만원

○ 기본경비는 2022년도와 동일한 1억2천6백만원임.

【 품질시험소 】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10.3%인 1억2천만원 증가한 12억8천6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22년도 대비 14.5%인

1억1천4백만원 증가한 8억9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8천9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1억1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5억9백만원

○ 기본경비는 2022년도 대비 1.8%인 7백만원 증가한 3억8천8백만원임.



Ⅳ. 검토의견

1. 개 요

1) 총 괄

가) 세 입 : 전년대비 14.3% 감소한 7억 1,831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12.1% 증가한 21억 5,653만원

2) 일 반 회 계

【 기술심사담당관 】

가) 세 입 : 전년대비 4.9% 증가한 5,063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14.8% 증가한 8억 7,026만원

【 품질시험소 】

가) 세 입 : 전년대비 15.4% 감소한 6억 6,767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10.3% 증가한 12억 8,627만원

○ 202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상기와 같으며,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세출예산은『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전략목표로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4건, 세부사업 9건으로

편성하였음.

○ 정책사업들의 편성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6개 사업비(계속5) 7억 4,396만원을 편성하였고,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3개 사업비(계속3) 8억 9,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음.



2. 분야별 상세현황

가. 세입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202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837.9 718.3 △119.6 △14.3

기
술
심
사
담
당
관

계 48.2 50.6 2.4 5.0

그외수입 9.6 7.2 △2.4 △25.0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9.6 7.2 △2.4 △25.0

지난년도수입 0 3.4 3.4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0 3.4 3.4 -

기타과태료 38.6 40.0 1.4 3.6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38.6 40.0 1.4 3.6

품

질

시

험

소

계 789.7 667.7 △122.0 △15.4

주차요금수입 0 7.8 7.8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0 7.8 7.8 -

기타사용료 6.5 0.6 △5.8 △90.8

청사 사용료 수입 6.5 0.6 △5.8 △90.8

증지수입 781.6 658.0 △123.6 △15.8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654.5 557.8 △96.7 △14.8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58.5 32.4 △26.1 △44.6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68.6 67.8 △0.8 △1.2

그외수입 1.6 1.3 △0.3 △18.8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6 1.3 △0.3 △18.8

○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958만원(14.3%) 감소한 7억 1,831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건설기술용역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건설공사 품질

시험수수료,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등임.



(1)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는「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

례」제15조1)에 의거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 금회 전년 대비 240만원(25.0%)이 감소한 720만원을 편성하

였는데, 수수료 부과대상기관의 건설기술심의 의뢰건수를 고

려해 최근 3년간의 평균 심의 요청 횟수인 9건에 부과수수

료 80만원을 곱하여 산정([표] 참조)하였음.

○ 기술심사담당관은 심사대상에 대해 의뢰 요청 건 외로 심의

대상에 누락되는 건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건설

기술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 2023 세입추계 7,200천원

  ∘ 최근 3년간(2019~2021) 평균 징수액은 7,676천원이며, 

2023년 수수료 부과대상 설계·진단용역은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 등 

약9건 예상 = 800천원 × 9회 = 7,200천원

  [표] 수수료 부과대상 건설기술심의 연도별 개최 횟수

수수료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800천원 13건 12건 7건 10건 10건

[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근거

1)� �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제15조(심의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79조에�따라�위원회

에� 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수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



     

연번 요청기관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합 계
부과 9,000 9,600 5,600 7,200 4,000
징수 8,200 9,600 5,600 7,200 4,000

1
서울교통공사

(舊서울메트로, 舊 
서울도시철도공사 포함)

부과 5,600 4,800 4,000 6,400 3,200

징수 4,800 4,800 4,000 6,400 3,200

2 서울주택도시공사
부과 800 800 800 - -
징수 800 800 800 - -

3 농수산식품공사
부과 800 - - - -
징수 800 - - - -

4 강남구청
부과 800 1,600 - - -
징수 800 1,600 - - -

5 중구청
부과 - 800 - - -
징수 - 800 - - -

6 동작구청
부과 - 800 - - -
징수 - 800 - - -

7 서초구청
부과 - - 800 - -
징수 - - 800 - -

8 양천구청
부과 - - - 800 -
징수 - - - 800 -

9 강서구청
부과 - - - - 800
징수 - - - - 800

10 서울문화재단
부과 - 800 - - -
징수 - 800 - - -

[표] 최근 5년간 주요기관별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2022. 10월 현재, (단위:천원)

2)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입 예산은 전액 ‘건설기술엔

지니어링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금회 전년대비

140만원(3.6%)증가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는 「건

설기술진흥법」제26조제3항 및 제91조제3항제5호2)에 의거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 � �

� 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는� 기간�이내에�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제91조(과태료)�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감리전문회사가 대표자, 감리원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

우 이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세수추계 방법은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 결산액 대한 평균

액으로 산출([표] 참조)하였는데, 연도별 과태료 적발 건수 편

차가 심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것으로 파악됨.

� 2023 세입추계 3,999만원

○ 건설기술용역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 

          (4,007만원 + 4,066만원 + 3,925만원) ÷ 3 = 3,999만원   

  - 산출내역: ‘20~‘22년도 평균 징수액(전망)

  ※ 징수액의 연도별 편차가 심해 최근3년간 평균 적용 산출

  ※ ‘21년 결산액의 경우 일제점검 실시 등 특수상황고려하여 40%만 적용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 없음

   ※ ‘15년 이후 부과 내역이 없으므로 ‘23년도 없을 것으로 전망

[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액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35,000 20,325 35,200 40,065 38,702 101,645 38,613 7,180 39,253 39,990

[표] 최근 4년간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예산편성에 따른 결산내역

                                                      ※ 2022. 10월 현재, (단위 : 천원)

� � 5.� 제26조제3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변경등록을�한�자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부터 기술인력,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법에 규정된 제반사

항 신고 지연으로 인한 법령위반사항을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점은 인

정된다 하겠으나,

- 최근 3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표] 참조) 세수추계의 부정확

도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예산액 대비 결산 비율

2019년 25,000 20,325 20,325 81.3%

2020년 25,000 40,065 40,065 160.3%

2021년 28,702 102,485 101,645 357.1%

[표] 건설기술용역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단위: 천원)

○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3)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2015년

이후 부과 건수가 1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아 금회에는 세수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음.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7항� 및� 같은� 법� 제91조

제2항제3호에� 의거�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

우�건설업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



3)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세입 예산은 ‘18년과 ‘21

년 부과된 ‘건설기술용역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으로 금회 3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2023 세입추계 345만원

○ 과태료 채납분 산출내역 : (2,499천원+476천원+472천원)=3,447천원

 ∙ ‘18. 4월 부과 : 본세 1,500천원(375천원×4건)+가산금 45천원(본세×3%)+중가산금 

954천원(본세×1.2%/월)=2,499천원

 ∙ ‘21. 2월 부과 : 본세 375천원+가산금 11천원(본세×3%)+중가산금 90천원(본세×1.2%/월)

=476천원

 ∙ ‘21. 3월 부과 : 본세 375천원+가산금 11천원(본세×3%)+중가산금 86천원(본세×1.2%/월)

=472천원

※ ‘19~‘20년도는 체납분이 없음

[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수입 산출근거

○ 동 세입추계는 지난해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금회 편성되었

는데, 이는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수추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금회 장기간 체납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세입전

망을 계상하였으므로, 체납분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수

반되어야 할 것임.



(2) 『품질시험소』

1)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지난해에는 기타사용료로

편성하였으나 주차요금 수입 분리부과 규정([표] 참조)에 따라

금회 별도의 세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198만원

(34.1%)이 증가한 777만원을 편성하였음.

현  행 개  정

과목 구분
현행 과목구분 설정

관 항 목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08
기타 

사용료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
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과목 구분
개편 과목구분 설정

관 항 목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08
주차
요금
수입

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수입

09
기타

사용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점

용료 및 사용료 수입

[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20.7. 개정)

○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주차장법」제19조제12항4)에 따라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세수추

계는 최근3년(‘20년~‘22년) 평균수입액(정기주차, 일일주차 별도

산정)으로 산출하였음.

4)�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권고를�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

차장의�설치비용을�우선적으로�보조할�수� 있다.



� 2023 세입추계 777만원

○ 주차요금수입 2023년 전망액 :  7,560천원 + 216천원 = 7,776천원

 ∙ 산출내역

  - 정기주차 : 630,000원×12월 = 7,560,000원

  - 일일주차 :  18,000원×12월 =   216,000원

 ※ ‘20년~‘22년 5월(현재) 평균금액으로 산정

[표]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산출근거

○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전년대비 19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

는데 이는, 세입 전망을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으로 산출함

에 따른 것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에는 최근 2년간 코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차량 출퇴근 장려정책에 따른

주차장 수입 증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전인 ‘19년도 예산액 대비 결산액에서

보는 바([표] 참조)와 같이 차년도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

복 정책으로 주차장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

면, 금회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특수한 상황으로 증가한 금년

결산액을 제외하는 등의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통해 세수추계

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

쉬움이 있음.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액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3,002 3,629 3,685 4,525 3,913 8,908 5,795 4,102 9,422 7,776

[표] 최근 4년간 청사 부설주차장 예산편성에 따른 결산내역

                                             ※ 2022. 10월 현재, (단위 : 천원)



2) 청사 사용료 수입

○ 청사 사용료 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2조5)에 의거 품질시험소 본관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

설6)의 청사사용료 수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세수추계는

공시지가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68만원을 편성([표] 참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2023 세입추계 68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2023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23년 전망액 :  675천원

 ∙ 산출내역

  - 본관 사용료(태양열 발전시설) : 674,900원

  [공시지가(2,932,000원)×건축부지면적(1,278.8㎡)×옥상지수(0.018)]×요율(10/1000)

= 674,900원

[표] 2023년 품질시험소 청사 사용료 수입 산출근거

3)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

53조제3항7) 및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

적�또는�용도에�장애가�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사용허가를�할�수�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행정재산을�사용허가한�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

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인�경우에는�사용허가기간의�사용료를�일시에�통합�징수할�수� 있다.
6)� 서울시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의� 협약(허가기간� ‘14.� 8.18~‘24.8.17)에� 의거� 품질시험소� 옥

상을� 10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임대해� 주고� 있으며,�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 사용료를�

매년�지불하고�있음에�따라�세입�전망액으로�편성.(2014.9.� 준공.� 용량� 36kw)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법�제60조제1항에�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부담



조례」제6조 및 제13조8)에 근거한 품질시험 확인 및 건설공

사 발주자의 시험의뢰에 따른 처리수수료로,

- 금회 전년대비 9,671만원(14.8%)이 감소한 5억 5,782만원을 편

성하였는데, 이는 품질시험수수료의 2022년 결산전망액(5억

3380만원)에 물가상승률(4.5%)을 적용한 것으로 ‘22년 건설현

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점검대상 공사현장이 감소추세(‘20년

223건, ‘21년 200건, ’22년 196건(전망))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추

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 됨.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액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계 650,737 597,470 641,477 643,829 642,985 566,027 654,527 197,462 533,802 557,822

건설공사
품질점검 273,099 248,137 257,797 249,350 250,818 215,157 253,686 72,069 220,319 230,233

건설자재
품질시험 377,638 349,333 383,680 394,479 392,167 350,870 400,841 125,393 313,483 327,589

[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연도별 예산편성액 및 결산액

 (단위:천원)

해야�한다.

8)�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

라� 한다)이� 매년� 시보에� 고시하는� "서울특별시�건설공사� 품질시험�종목� 및� 수수료�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시험소장에게� 품질검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의� 이행�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전자화폐�및�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납부하여야�한다.



4)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제76조제13호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10)과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29조11) 그리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0]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표] 참조)에

근거하여 택시미터 검정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초과 시 마다)
    ※ 단, 1㎞미만은 1㎞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표]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부과 기준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0]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 금회 전년대비 2,608만원(44.6%)이 감소한 3,239만원을 편성하

였는데, 이는 동 사업예산은 지난해까지 당초 최근 3년간 평균

검정실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의 장기

화 추세로 인해 검정실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2년도 세입 전

망액(4,049만원)에 올해 검사대수 감소율 20%([표] 참조)를 반영하

여 산출한 것임.

9)�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략)� 수수료를� 그�

대행�또는�위탁받은�자에게�내야�한다.� 13.� 제47조에�따라�택시미터의�검정을�신청하는�자
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③�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

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

용�검정신청서를�시ㆍ도지사�또는�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제출해야�한다.

11)�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검정� 수수료)� 검정기관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검정종류별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리검정� 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실시할� 때에는� 정치검사� 수수료와� 주행검사�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 2023년도 세입추계  3,239만원

○ 산출내역

 - 주행검사 : (7,978대 = 9,972대(‘22년) x 0.8) × 4,000원  = 31,912천원

 - 정치검사 : (  201대 =   251대(‘22년) x 0.8) × 2,400원  =   482천원

 ⇒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장기화로 2022년도 전망액에 감소율 반영하여 세입추계

⇒ 감소율 산출근거 : 2021년도 실적 대비 2022년도 전망실적

구 분 2021년 실적 2022년 전망 감소율(%) 비 고

검사대수 12,824 10,223 20% 0.8 = 1 - 감소율

[표]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산출근거

○ 그러나, 서울시가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앱미터기 도입을

올해 완료하겠다고 발표(‘GPS 기반 앱미터기’ 본격 도입…22년 내

서울 택시 전체 확대한다)12)하였고, 이에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수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 금회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정책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세

수추계를 했어야 하나 ‘21년 실적대비 금년도 전망실적으로

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세수체계에 있어서 다소 미

흡한 부분이 있다 하겠음.

12)� 서울시�도시교통실�택시정책과_보도자료(2022.� 6.� 24.)

서울시,� IT기술로�정확도�높인� 'GPS� 택시�앱미터기'� 본격�도입…부당�요금�민원�해소,� 신뢰도� ↑

� -� 위치,� 거리�정확도�높은� � ‘GPS� 기반� 앱미터기’� 본격� 도입…22년� 내� 서울�택시� 전체� 확대한다
� -� 바퀴� 회전수�계산했던� ‘기계식�미터기’→IT� 기술‧지도�위치�적용한� ‘앱미터기’로…택시�산업�변화� 물결
� -� 미터기�오작동�등� 승객� 불편�민원� 획기적�해소� 전망,� 시계외�수기입력�등� 어려움도�줄어

(이� 하� 생� 략)



5)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는 가스미터, LPG미터, 저울 검정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금회 전년대비 88만원(1.2%)이

감소한 6,775만원을 편성하였음.

- 가스미터 수수료는 검정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5년

전(‘18년) 검정수량(302,442대)에 최근 10년간 평균 세대수 증가

율(1.73%)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LPG미터, 저울 수량은 증

감추세가 없어 ‘22년 결산 전망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 2023 세입추계 6,775만원

○ 2023년 추계액 : (67,684천원+46천원+20천원)=67,750천원

 ○ 산출내역

   - 가스미터 : (302,442대×1.73%=307,653대)×220원=67,684천원

   - LPG미터 : 2대×23,180원=46천원

   - 저    울 : 6대×3,390원=20천원

    ⇒ 최근 5년 검정실적 및 전망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대수)

검정대수 290,280 302,422 331,061 274,062 295,806 355,908

[표]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산출근거

5)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

○ 수도미터검사 수수료는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제3조13)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금회

전년대비 62만원(20.2%)이 감소한 126만원을 편성하였음.

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487호,� 2019.� 12.� 12� 시행)

「계량기�형식승인�등의�수수료�및�비용에�관한�규정」제3조(계량기별�검정·재검정�수수료�및�비용)



○ 수도미터검사는 요금분쟁에 따른 민원검사로 전년 같은 기간

539대와 비교하여 올해 160대로 379대(70.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2021. 5. 20.)14)으로 민원검

사 결과 계량기가 정상일 경우 수수료를 시험청구인이 부담하

도록 함에 따른 의뢰 감소임.

- 세수추계는 수도미터검사의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올해 5월까

지의 검사 대수를 기준으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은 없음.

� 2023년도 세입추계  1,260천원

  ∘ 수도미터 : 384대 × 3,282원/대 = 1,260천원

   ※ 올해 5월 기준 160대 ÷ 5월 × 12월 = 384대

[표]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산출근거

○ 상기 ‘기타 사용료 수입’,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 사업을 살

펴보면,

- 예산편성 시 추계기준 설정에 있어 일부만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률15)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데,

1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

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

기에�이상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5)� ‘23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한국경제�주요�지표�전망(%,� 5.26.기준)>

�

’21년 ’22년 ’23년
경제성장률 4.0 2.7 2.4
민간소비 3.6 3.7 2.7
설비투자 8.3 ∆1.5 2.1
소비자물가 2.5 4.5 2.9



- 이는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 지역경제상황 및 해당연도의 특

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자체수입)16)와는 거리가 있

다고 보이므로,

- 세입 전망을 각 담당자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러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

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1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

입(稅外收⼊)�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특수요인�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야�한다.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2년도
예 산

202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1,924 2,157 233 12.1

기
술
심
사
담
당
관

계 758 870 112 14.8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소 계 632 744 112 17.7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33 396 △37 △8.5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33 396 △37 △8.5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198 198 0 0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9 46 △3 △6.1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 15 0 0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90 90 0 0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4 47 3 6.2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0 150 150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0 150 150 -

기본경비
소 계 126 126 0 0

기본경비 126 126 0 0

품
질
시
험
소

계 1,166 1,286 120 10.3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소 계 785 899 114 14.5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785 899 114 14.5

건설자재 품질시험 332 289 △43 △12.9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90 101 △189 △65.2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163 509 346 212.3

기본경비
소 계 381 388 7 1.8

기본경비 381 388 7 1.8



(1)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P.17)

○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

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안전성, 적

정성, 설계경제성(VE) 등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

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대비

3,746만원(8.5%)이 감소한 3억 9,571만원을 편성하였음.

사   업   명
2022년

(A)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433,183 395,716 △37,467 △9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417 7,694 277 4

사무관리비 355,584 319,780 △35,804 △10

공공운영비 2,000 2,000 0 0

국내여비 1,440 0 △1,440 △100

국외업무여비 10,000 20,000 10,000 1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8,370 8,370 0 0

특정업무경비 25,872 25,872 0 0

행사실비지원금 22,500 12,000 △10,500 △47

[표] 2021년도 및 2022년도 건설 기술심의회 세부예산(안)

(단위:천원)

○ 서울시는 주요 감액 사유로, 감소추세에 있는 설계경제성

(VE)검토와 정밀안전진단심의의 개최 횟수 감소([표] 참조)

그리고 신기술 일괄 심의로 인해 최근 실적이 저조한 건설



신기술활용심의의 심의횟수 감소(‘20년 4건, ‘21년 0건, ‘22년 1

건) 등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인데,

년도 계
용역발주

심의
설계
심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심의

입찰방
법심의

입찰안내
서심의

설계심의
사후평가

설계경제성
(VE)검토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건설사업관
리계획심의

설계적격
심의

2022
(9.30.
기준)

192 74 35 22 - 2 3 1 26 8 13 8

2021 280 74 63 88 1 1 2 - 31 4 10 6

2020 273 76 64 43 1 4 2 8 58 8 4 5

2019 256 111 62 60 4 5 3 8 - 3 - -

2018 196 79 57 43 - 5 1 11 - - - -

[표] 최근 5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다만, 최근 5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주요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정밀안전진단심의 소위원회 심의는 1종 시설물 정

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주기적17)으

로 실시하고 있는 심의이며,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

종시설물에�대하여�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

조제1항에�따른�시설물의�정밀안전진단의�시기는�별표� 3과�같다.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성능평가의�실시시기

� � � �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외�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이상

D·E등급 1년에� 3회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이상



-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는 ‘18. 12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

법」에 의해 신설된 심의18)로 심의대상을 당시 새로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의 발주부터 적용하기로 규정19)함에 따

라, ‘20년부터 심의대상이 발생하였는데 대상이 증가하는 추

세임.

○ 또한 공사기간 적정성심의도 ‘19. 4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

법 시행령」에 의해 신설된 심의20)로 신설 당시 “대형공사,

기술형입찰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1.9월 대상 조항 개

정에 따라 “100억이상 공사”로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심의안

건의 증가가 예상됨.

○ 이처럼 심의 주기 도래 및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심의 종류

가 다양화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심의제도가 지속하여 증가될 것을

고려한다면,

18)�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③�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

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19)�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법률�제16135호,� 2018.� 12.� 31.>

제5조(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등에�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설계

용역을�입찰공고하는�건설공사부터�적용한다.
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심의한다.

�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 � � � 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자문하여�의견� �

� � � � 을� 받은�건설공사는�제외한다.



- 업무 과다로 인한 위원회의 심사 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다분

하다 판단되므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상급기관으로의 조직개

편과 각종위원회 업무 분리분담 및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아울러, ‘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를

전액 삭감하여 미편성 하였는데, 이는 기동점검 및 신기술점

검 등의 출장비 및 식비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 강도 및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 사기에 직결되는 예산

의 감액에는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음.

2)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사업별설명서 P.23)

○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을 실시하고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은 전년대비 302만원(6%) 감소한

4,581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변동사유는 동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장교

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21)하고 있는바, 원고료 단가 기

준을 온라인교육의 특성에 맞춰 302만원 감액한 것에 따른

것임.

21) 기술심사담당관-222(2021.� 1.� 6.)

-� 기술사학원과의�협약을�통한�온라인교육�실시.



     

구  분
2021년 2022년 (상반기)

비 고 
만족 보통 이하 만족 보통 이하

자기발전 및 실무수행에 도움 95 5 - 95 5 -

기술사 자격시험 대비 도움 96 4 - 89 11 -

강사 수준 및 강의 기법 만족도 94 6 - 84 13 3

[표] 기술직공무원 온라인 직장교육 직원 만족도 조사내역

○ 동 사업의 최근 2년간 직원 만족도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대

부분의 항목에서 직원들이 만족([표]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2년간 교육이수율 또한 80%([표] 참조)

에 이르고 있으므로,

- 추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확대를 고려

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병행한 사업계획과 예

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상기관
교육

대상자수
교육

이수자수
미이수 사유별 인원 비 고 

인  원 사  유

총 계 275 220 55

2021년

소 계 185 156 29

• 소관업무 과다

교육수강률 

80%

본  청 55 45 10

사업소 56 42 14

자치구 74 69 5

2022년

(상반기)

소 계 90 64 26

• 소관업무 과다
본  청 20 16 4

사업소 18 13 5

자치구 52 35 17

[표] 최근 2년간 기술직공무원 온라인 직작교육 현황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사업별설명서 P.27)

○ 동 사업은 서울시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

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으로, 금회 전년과 동일한 1,517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 건설상 시상의 경우 서울시 건설분야 공로자들의 사

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다양한 계층에 홍보를

강화하여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건설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할 것임.

4)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P.31)

○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자체설계 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과 동일한 9,000

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기준’22)에 따라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단순설계 등 7개 분야의 47개 공

종에 대한 자체설계도면(CAD) 작성비를 지원23)하는 것임.

22)� 행정2부시장�방침�제10058호,� (‘11.� 7.� 8.)

23)� 자체설계도면(CAD)�작성비�지원�분야:�도로,�시설물�유지관리,�상수도,�건축,�기계·설비,�조경�분야



연 도
발주부서 
요청금액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금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계 326,091 370,000 - 370,000 258,155 57,589 -

3년간

(‘19~21) 

평균불용률

29.3%

2022 86,833 90,000 - 90,000 60,225 - -

2021 89,985 90,000 - 90,000 61,331 4,188 4.5

2020 88,163 95,000 - 95,000 81,995 13,005 13.7

2019 61,110 95,000 - 95,000 54,604 40,396 42.5

[표]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최근 4년간 예산 집행 및 불용 내역
                                                 ※ 2022. 9월 30기준,  (단위 : 천원)

○ 자체도면 작성에 따른 예산절감과 직원들의 업무 능력향상에

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효용성은

입증되었으나, 사업의 요청건수는 감소하는 추세(‘21년:15건→

‘22년:10건)이므로,

- 자체설계 대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활성화 기여 우수자

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여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연번 기관(부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배정금액 집행금액

계 86,833 67,250

1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외 4건
(사업지연으로 12월 집행 예정) 10,750 0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빙상장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외 1건 9,675 9,263

3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송현동 열린 녹지광장 조성공사 7,395 7,025

4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2년 경의선숲길공원 정비사업 7,080 6,700

5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월드컵공원 노후 조경시설물 정비사업 외 2건
(11월말 사업완료 후 집행예정) 3,514 0

6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선유도공원 산책로 주변 재정비공사 외 3건 11,190 9,964

7 동대문구
(치수과)

풍물시장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외 5건 8,600 7,000

8 중랑구
(치수과)

면목로30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6,680 15,620

9 서초구
(공원녹지과)

서초, 양재권역 공원수목식재사업 외 2건 9,030 8,759

10 강동구
(치수과)

올림픽로 556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2,919 2,919

[표] 2022년도 설계도면 작성 지원사업 내역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35)

○ 동 사업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적정성 여부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계약금액조정 검

증 프로그램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274만원(6.2%) 증가한 4,725만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정보화용역사업의 단가 현실화에

따른 2022년 SW기술자 평균임금([표] 참조) 적용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제경비율(140%)24) 적용 그리고 물가

상승률(2.9%)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으로,

구 분
평균임금(일당)

2021년 2022년

IT PM 411,329 406,823

데이터아키텍트 437,063 414,770

응용SW 개발자 323,174 306,034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98,254 243,285

IT시스템 운용자 284,286 297,180

[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2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 적용 후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액은 제비율 검

증으로 67억 31백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으로 3억 4

백만원, 합계 69억 66백만원으로 사업추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판단됨.

년 도
계 제비율 검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 

조치건수 금  액 조치건수 금  액 조치건수 금  액

합 계 6,224 6,966 5,725 6,731 496 304

'22년 1,351 1,094 1,247 1,012 104 82

'21년 2,495 2,284 2,287 2,214 208 140

'20년 2,378 3,588 2,191 3,505 184 82

[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건, 백만원, ′22.9.30. 기준)

※ 2022년 실적이 다른 년도에 비해서 적은 사유는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10월~12월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임.

24)�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2.08.25.)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40~150%



6)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사업별설명서 P.38)

○ 동 사업은 스마트건설의 핵심기술인 BIM25)을 설계·시공·유

지관리 등의 건설사업 전 주기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운영 지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회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8. 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 12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처(지자체)가 사업유형 및 특성에 맞는 ‘BIM 적용

지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22. 7월 ‘국토교통부 건

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수립함에 따라,

- 서울시는 그에 따는 후속 조치로 금회 예산편성을 통한 ‘서

울시 BIM 적용지침 수립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임.

국 토 교 통 부 발 주 처 (지 자 체 )

BIM 기본지침
⇒

BIM 시행지침
⇒

분야별 적용지침
⇒

분야별 실무요령

건설산업 BIM 
최상위 지침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 
적용 세부기준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 세부적용지침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 요령, 해설서

(2020년 수립) (2022년 수립) (2023~2024) (2023~2024)

[표] BIM 지침 수립단계(국토부 지침)

25)�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협업이�가능하도록�하는�디지털�전환�체계



○ 서울시는 본 용역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기

관을 중심으로 전면 BIM 설계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도로

및 철도, 건축 분야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전

체적인 건설단계 및 타 시설 분야로의 확대는 정부정책 및

기술발전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방향성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21년 ‘스마트건설기술

도입방안’ 연구와 22년 ‘서울시 BIM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수립’연구를 마친 사업이므로, 해당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 용역 과업을 설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BIM 기

본지침 및 시행지침의 원칙과 기준을 서울시 기준에 맞게 구

체적으로 적용하여, 현장 적용성이 높은 서울시 BIM 적용지

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 『품질시험소』

1)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업별설명서 P.45)

○ 동 사업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품질시험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대비 4,346만원(13%)이 감

소한 2억 8,895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변동 사유를 살펴보면 ‘20. 12월 수도미터 검사장이 별

관에서 본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지난해

계측기 교정감사 대수가 80대에서 23대로 감소([표] 참조)하

여 시험장비 교정수수료가 2,149만원 감소한 것과,

연번 용 도 장 비 명
교정
주기
(년)

규 격
 ‘22년도  ‘23년도 계획
수 량
(대)

수 량
(대)

1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1 CT-Ⅱ 7 8

정치검사기 3 CT-V 9

2
LPG
미터

기준비중부액계 3 0.500-0.650g/㎤ 2
1.000-1.060g/㎤

전기식 지시저울 1 100g~30㎏ 1 1

기준유리제 온도계 1
0~50℃

2 2
-2~52℃

3 주유기 기준탱크 2
20L 2
100L 1

4 저울
분 동

2
20kg 20

기준분동(1급) 1mg~10㎏ 2

5
수도
미터

전자유량계 2
DMF2110 16
Promass 2

온도변환기 2 TFT35 14
압력계 2 S-20 14

합 계 80 23

[표] ‘22년도 품질시험소 교정 대수 대비 ‘23년도 계획 대수 비교표

-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정책으로 야외마스크 필수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현장점검 및 시험원의 마스크 구입비

936만원이 미편성 됨에 따른 것임.



○ 다만, 서울시는 품질시험소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워크숍비’ 4백만원 또한 감염병 재유행을

우려하여 전액 감액하였는데,

- 이는 앞서 마스크 구입비를 전액 감액한 사유와 상충하는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같은 사업 내에서 서로 다른 산출 근

거가 적용되어 일관성 없이 산출된 것이므로 차후 세심한 예

산편성이 요구되며, 워크숍비 등은 직원 사기에 직결되는 예

산이므로 감액 시 보다 신중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 하겠

음.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사업별설명서 P.53)

○ 동 사업은 노후된 시험장비를 교체하여 시험능률을 향상시켜

품질시험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1억 8,942만원(65.2%)이 감소한 1억 92만원을 편성하였

음.

○ 주요 감소사유로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표] 참조)에 따

라 ‘22년 아스콘 코아채취기 등(1억 94백만원)의 장비가 구매

완료된 것과, 품질시험소 청사 전기 분전반의 노후 등으로

인한 정비가 완료된 것에 따른 것인데,



- 품질시험소의 전체 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32%([표] 참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매년 품질시험소의 신규

장비 구입 예산이 감소([표] 참조)하고 있다는 것은 소극적

인 예산 편성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바,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

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5개년)

 추진방향

 ○ 장비의 성능개선, 시험항목 추가 및 시험량 증가 및 시험실 환경 개선 등으로 추가 확보가 필

요한 장비 ⇒ 신규 구매

 ○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된 시험장비 ⇒ 교체 구매

-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저하 및 고장의 우려가 있어 장비의 지속적 사용이 곤란한 장비

-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않은 장비라도 시험횟수가 많아 손상되거나 수리비용이 과다한 경우의 장비

- 교정결과 오차범위가 커져 정밀도가 낮아진, 사용이 곤란한 장비 

 ○ 수리 및 교정검사 후 사용 가능한 장비 ⇒ 계속 사용

-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고 기능저하가 거의 없으며, 현대화가 불필요한 장비는 수리 및 교정검  

  사를 실시하여 시험장비 계속 사용

 추 진 계 획

  ○ 총사업비 : 688백만원

  ○ 사업규모 : 교체 등 53대

  ○ 시험장비 확충 세부계획

  ○ 사업규모(구매 수량):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수 량 53 13 11 10 9 10

금 액 688 72 225 181 130 80

- 2023년: 건조기 등        13대 : 72백만원

- 2024년: 휨강도시험기 등   12대 : 225백만원

- 2025년: 휠트레킹시험기 등 10대 : 181백만원

- 2026년: 만능재료시험기 등  9대 : 130백만원

- 2027년: 건조기 등        10대 : 80백만원

[표]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23년~‘27년)



구   분 보유장비 수 내구연한 경과 장비 수

주 장비 232대 83대

시험 기구 120대 30대

합  계 352대 113대(32%)

[표] ‘22년 품질시험소 내구연한 경과 시험장비 현황

- 내구연한 경과 장비 중 수리 가능한 장비를 제외하고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4억 9,700만원 3억 8,500만원 1억 9,400만원
7,200만원

(계획)

[표] 최근 4년간 품질시험소 신규장비 구매 예산내역 

(백만원)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 58)

○ 동 사업은 품질시험소 청사 청결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

하고 청사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3억 4,620만원(212%)이 증가한 5억 873만원을 편성

하였음.

○ 주요 증가 사유는 ‘22.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26)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함에 따른 품질시험소의 후속조치로,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5조(도급,� 용역,� 위탁�등� 관계에서의�안전�및� 보건�확보의무)� (시행� 2022.� 1.� 27.)



- 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사무관리비 증액

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7)에서 경영책임자 즉

시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정하

고 있어,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 하기 위한 안전·보건 위탁관

리비 930만원과 같은 법 시행령28)에서 사업장(품질시험소)의

위험성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에 따른 위

험성 평가 비용 43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한 것이 주요인

임.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 1.� 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 예산�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 2.� 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 �

� � � 한� 조치

� 4.� 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②�제1항제1호ㆍ제4호의�조치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이행�조치)� 법� 제4

조제1항제1호에�따른�조치의�구체적인�사항은�다음�각� 호와�같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

� � � �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

� � � �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 �

� � � � 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 �

� � � � 두어야�한다.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

조제1항제1호에�따른�조치의�구체적인�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 �

� � � � 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 �

� � � � 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

� � � �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

� � � �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

� � � � 대한�점검을�한� 것으로�본다.



구분 안전관리 보건관리

현황

‣ 사업내용 : 안전관리 업무 위탁

‣ 사업기간 : ’22.2.1 ~ 12.31(11개월)

‣ 위탁업체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동부지회

※ 안전관리 전문기관

‣ 소요예산 : 3,527,150원

‣ 운영현황 : 안전관리자 월 2회 방문

‣ 사업내용 : 보건관리 업무 위탁

‣ 사업기간 : ’22.2.1 ~ 12.31(11개월)

‣ 위탁업체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

지역본부 

※ 보건관리 전문기관

‣ 소요예산 : 3,718,000원 

‣ 운영현황 : 보건관리자 등 월 1회 방문

위탁관리 

선정계획

‣ 사업내용 : 안전관리 업무 위탁

‣ 사업기간 : ’23.1.1. ~ 12.31.

‣ 소요예산 : 4,296,000원

 ·산출내역 : 358,000원 × 12개월

‣ 위탁업체 : 전문기관 중 견적비교 선정 예정

‣ 사업내용 : 보건관리 업무 위탁

‣ 사업기간 : ’23.1.1. ~ 12.31.

‣ 소요예산 : 5,004,000원

 ·산출내역 : 417,000원 × 12개월

‣ 위탁업체 : 전문기관 중 견적비교 선정 예정

상세근거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

전보건법」제17조 (안전관리자) 등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

전보건법」제17조 (안전관리자) 등

[표] 품질시험소 안전·보건 위탁관리 계획 세부내역

○ 공공운영비 신규편성액 1,500만원은 청사 및 시험실 위해요

소 점검에 따라 도출([표] 참조)된 안전장비 구매비(1,000만원)

와 밀폐공간 작업 등에 따른 유해 요소 정비비(500만원)에 해

당하며,

구분 내용 비고

청사 및 시험실 위해요소

 점검 시 도출 결과

‣ 현재 가동중단 중인 리프트의 추락 방지 장치 설치

‣ 현업근무자 안전 장비(밀폐공간 작업복 등) 구매 

정비비 산정 결과
‣ 추락 방지 장치 설치 : 10,000천원

‣ 밀폐공간 작업복 등 구매 : 5,000천원

[표] 품질시험소 위해요소 점검 시 도출 결과 및 정비비 산정 결과



- 시설비 편성액 3억 7,724만원은 청사의 노후 된 시험실과 샤

워실, 화장실 등의 개선비(2억 32백만원)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29)하기 위해 편성한 화학 시험실

국소배기장치 설치공사비(1억 4천만원)등 에 해당함.

○ 동 사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등에 따른 의무사항과 노후

된 청사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

성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

○ 다만, 동 사업들은 해당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

조제1항제1호에�따른�조치의�구체적인�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 �

� � � � 도록�할�것

� � 가.� 재해�예방을�위해�필요한�안전ㆍ보건에�관한�인력,� 시설�및� 장비의�구비

� � 나.� 제3호에서�정한�유해ㆍ위험요인의�개선


